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

1. 등록번호판의 재질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강화플라스틱(FRP) 또는 알루미늄 재질 등인 경

우: 투명 폴리카보네이트(PC) 원단으로 하되, 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를 한다.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고무재질인 경우: 반사 원단으로 하되, 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를 한다.

2. 등록번호판의 두께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강화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재질 등인 경우: 0.3

밀리미터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가 고무재질인 경우: 0.2밀리미터

3.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종류)과 등록순서에 따른 일

련번호를 문자(영문)와 숫자로 표시하며, 그 문자 및 숫자의 배열과 등록번호판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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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번호판의 색상

가. 바탕색: 옅은 회색

나. 문자(영문) 및 숫자: 검은색

5. 등록번호판의 제작

가. 수상레저기구의 명칭과 일련번호 사이의 상단에 지름 20밀리미터인 원형으로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을 도안하여 넣어야 한다.

나. 부착하기 쉽도록 뒷면에 내구성이 강한 특수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

6. 비고

가. 해양경찰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부하되, 제4



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 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그 제작 및 배부 업

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배부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판을 다시 배부하고, 그 배부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

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반납 등의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